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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

제 12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4가합100151  3자이

원       고 권○○ (5*****-2******)

울 ○○구 ○○○○○8  76 ○○○○○ ○○○○동 ○○○

소송 리인 변 사 ○○

피       고 ○○건 산업 주식회사

울 ○○구 ○○○○56  85 ○○○○○

표이사 이○○

소송 리인 변 사 ○○

변  종 결 2014. 6. 13.

 결  고 2014. 6. 27.

주 문

1. 피고가 ○○에 한 울동부지 법원 2012차123**  손해 상( ) 사건  집행

 있는 지 명 본에 하여 별지 목  재 채권에 하여 한 강 집행  이를 

불허한다. 

2. 이 결이  지 1항 재 지 명 본에 한 강 집행  이를 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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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3. 소송 용  피고가 부담한다.

4. 2항  가집행할 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 과 같다.

이 유

1. 사실

  가. 피고는 2012. 12. 7. ○○  상  울동부지 법원 2012차123**  불법

행 에 른 손해 상  3억 5,000만 원  지  구하는 지 명  신청하 고, 

2013. 1. 8.  법원이 한 지 명  그  었다(이하 ‘이 사건 지 명 ’

이라 한다).

  나. 피고는 2013. 1. 30. 집행  있는 이 사건 지 명 본  근거  하여 울동부

지 법원 2013타채14**  별지 목  재 채권(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에 

한 채권압   추심명  았다. 

  [인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 증  각 재, 변  체  취지

2. 청구원인에 한 단

  살피건 , 갑 3, 4 증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면, 울 ○○구 ○

○○○○8  76 ○○○○  아 트 ○○○○동 ○○○ 에 하여 2008. 7. 9. 임 인 

명  손△△, 임차인 명  원고  하여 임 차보증  2억 원, 임 차 간 2008. 8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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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2 간  한 임 차계약 가 작  사실, 그  원고가 손△△ 부   

아 트를 인도  후 2008. 8. 21.  아 트  입신고를 마 고 2008. 8. 28. 

일자를  사실  인 할  있는 ,  인 사실에 하면,  임 차계약  임차

인  원고라고 이 상당하고, 이 사건 채권 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 , 피고

가 ○○에 한 이 사건 지 명 본에 하여 이 사건 채권에 하여 한 강 집행

 불허 어야 한다.

3. 피고  주장에 한 단

  피고는,  임 차계약  원고가 ○○  리하여 체결한 것이고  임 차계약  

실질  임차인  ○○이라고 주장하므  살피건 ,  2 증  1, 2  각 재만

는  주장사실  인 하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 므 ,  주장

 이  없다.  

4. 결  

  그 다면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이  있 므  이를 인용하  하여 주 과 같이 

결한다.

재 장      사 지

            사 이재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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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사 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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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 목

울 ○○구 ○○○○○8  76, ○○○○동 ○○○ (○○○○ ) 아 트에 하여 체

결한 임 차계약에 하여 임 차계약 만료, 해지 등 임 차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이 

할 임 차보증 채권  203,617,512원에 이를 지  액. 끝.


